
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

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(제41조제3항 관련)

1.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증하거나 자격의 범위 또는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사

항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.

2. 자신이 맡은 검증 및 그 부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아야 한다.

3. 자신이 검증을 맡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

한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4.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필수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.

5.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

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.

6. 검증보고서의 세부 검증 내용 및 발견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.

7. 검증심사원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아

야 한다.

8.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

넘어서는 안 된다.


